
[별 l 2] <개  2015.5.18.> 

료직업 개사업   사  수 사항( 18 2 2항 련)

1. 료직업 개사업에 사하는 (  경우에는 원  포함한다)는 다  직업

개사업  , 원 또는 사  겸 해 는 안 다.

2. 직업 개는 다  각 목  차에 라 해야 한다. 다만, 용취업 망 에 해 는 

별도  등록  아 그 개 차  로 할 수 다.

  가. ㆍ 직 수  신청 ㆍ 직신청     록

  나. 직업상담

  다. 알

  라. 근로계약  3  하여 , 직 , 직업 개 가 각 1 씩 보

하도록 함

  마. 직업 개  재

3. 취업 에 직 가 직신청  철회하여  환  청한 에는 

해당  환해야 한다.

4. 신청   에는 (사용주)  신원과 사업  재지  사업 등록 

사항, 화 호, 근로 건 등  확 하여  해야 하 , 사용주  리

 신청 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  확 한 후 리   사

항  함께 어야 한다.

5. 직  주민등록   건  보 하거나 압 해 는 안 다. 다만, 주민

등록  한 건 로  직 가 보  망하는 경우에는 보 할 수 

다.

6. ㆍ 직 수  직 별로 하  취업확 , 미취업 로 하여 

리해야 한다.

7. 취업  알 할 에는  직  간에 다  각 목  사항  수하여 

근로계약  립 도록 한다.

  가. 「 」에   상  보 도록 한다.

  나.  지 할 에는 해진  액  월 1회 상 한 날짜를 하여 

근로 에게 지 하도록 해야 하 , 시간   용취업 에 해 는 그날로 청

산하도록 한다.

  다. 미리  돈, 숙식비 등 어 목 든지 액에  공 하여 지 할 수 

없도록 하고, 로   등  아 직 에게 공해 는 안 

다.



8. 직 에게는 신청  로 직  내용, 근로 건 등 직업 보  공

하고 에 맞는 직업  택할 수 도록 안내하고 언하 , 상담 결과  

직신청  상담지도란에 록해야 한다.

9. 직업 개에 필 한 사항 에는 상담할 수 없 , 상담 내용  체 누 하여

는 안 다.

10. 상담실에는 업 별, 지역별, 별, 능 도별 고용 보 등에 한 료  

확보하여 갖춰 고 ㆍ 직 에게 직업 보로 공해야 한다.

11. 사업  운 하는 가 단, 함, 신 , 그  간행  등  로 

고  할 에는 공공 과 사회 에 합하도록 해야 하 , 거짓 또는 과  

고  해 는 안 다.

12. 직업 개사 실  직업 개사업만  할 수 는 독립  여야 한다.

13. 간 에는 사업  과 그 에 직업안   또는 특별 도지사

ㆍ시 ㆍ 수ㆍ 청  하는 사항  시해야 한다.

14. 다  각 목  착  ㆍ 직 가 쉽게 볼 수 는 직업 개  내

 에 여야 한다.  경우 나목   크 는 가로 25㎝ 상 로 

36㎝ 상 로 하고, 그 에는  19 3항 본 에 라 고용 동

 결 ㆍ고시한 에   시하여야 한다.

  가. 등록

  나. 

  다. 별지 43호 식에  직원 단. 다만, 해당 직업 개   홈

지에 직원 단  찾아보  쉬운 에 게재하고 직업 개  내 에 그 

 홈 지 주  게시하여 직원 단   홈 지에  확 할 수 

 ㆍ 직 에게 안내하고 는 직업 개  경우에는 한다. 


